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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

제  출  일 : 2026. 4.

부  서  명 깨끗한마포과: 

근  거1. 

ㅇ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예비비 지출 내역2. 

ㅇ 건    명  :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 강제조정 결정에 따른 판결금

수당차액 및 지연이자 지급( ) 

ㅇ 지급대상 퇴직 환경공무관 명 : 6

ㅇ 지 급 액  : 원 286,435,660

인정금액 원 수당차액   - : 185,069,670 ( )

지연이자 원 기준   - : 101,365,990 (2026. 3. 6. )   

ㅇ 지 급 일  : 2026. 3. 6.

ㅇ 예비비 지출 사유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 강제조정 결정 이행   - 

ㅇ 예비비 사용 세부명세서 

 

ㅇ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 

예 산 과 목
지출

결정액
지출액

지출
잔액

처리일자

정책 단위 세부 통계목
지출

결정일자
지출
일자

깨끗하고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

청소행정
서비스 
효율적 
관리

환경공무관 
인력관리

배상금등 287,000 286,436 564 ’26.2.27. ’26.3.6.

단위 천원( : )

사건명 지급대상 인원 지급액
판결금

수당차액( )
지연이자

머 임금2025 4515 
서 외 OO 

명5
6 286,436 185,070 101,366

단위 명 천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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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

제  출  일 : 2026. 4.

부  서  명 자원순환과: 

근  거1. 

ㅇ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예비비 지출 내역2. 

ㅇ 건    명  :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소송 인지액 및 송달료 납부

ㅇ 기    간 현재 진행 중  : 2026. 1. ~ 

ㅇ 소송개요  

사 건 명 가합 소유권이전등기    - : 2026 1022 

   - 당 사 자 원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피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외 명: ( ) / ( ) 1

청구취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등   - : 

주위적 청구 소유권 지분 이전등기 소유권 분의    · : ( ) ( 100 28.50)

예비적 청구 분담금 반환 청구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 : ( )

ㅇ 예비비 지출 사유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 협약서(2019.3.) 에’  

따라 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 서북 구 가 시설비를 분담하여 건립한 ( 3 )‧ ‧

시설로 년 월 시설 완공 후 운영 협약 관련 분쟁 사항에 대하여 2025 5

소유권지분이전등기청구 및 건립비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을 추진 중임( )

소송 제기 시 소송물가액에 따른 인지액 및 송달료 납부가 필요하나   - , 

년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소송이 계획되지 않아 관련 예산이 미편성2026

되어 원활한 소송 진행을 위해 예비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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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예비비 사용 세부명세서 

 

ㅇ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 

   인지액 및 송달료 납부 원  - : 59,909,700

인지액 원 송달료 원     · 59,744,700 , 165,000

예 산 과 목
지출

결정액
지출액

지출
잔액

처리일자

정책 단위 세부 통계목
지출

결정일자
지출
일자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재활용 

추진

자원재활용 
사업

사무관리비 60,068 59,910 158 ’26.1.22. ’26.2.2.

단위 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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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

제  출  일 : 2026. 4.

부  서  명 도로개선과: 

근  거1. 

ㅇ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예비비 지출 내역2. 

ㅇ 건    명  : 나 손해배상 기 패소에 따른 소송판결금 지급2025 206713 ( ) 

ㅇ 소송개요  

   사 건 명- : 나 손해배상기2025 206713 ( ) 심 가단 병합 가합[1 : 2023 234587 ( )2024 32389]→ 

   당 사 자 원고 박재형 피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 ( ) / ( ) 

   사고요약- : 피고 활림건설이 비관리청 도로공사 허가 신청에 따라 2 

양화로 안길18 에 대한 도로 재포장 공사를 대부분 마친  21

상태에서, 경 해당 경사로에서 원고가 스케2021. 4. 4. 16:00

이트보드를 타고 내려오던 중 전도되며 넘어지는 사고로  

외상성 경막하 출혈 사지마비 뇌내출혈의 상해를 입음, , 

   판결요지- : 항소기각 및 심판결 인용1 항소심 확정 배상비율 원고승소율  (2025. 11. 27. )( 20%, 40%)

     ◦ 마포구 관리상의 하자 인정 원금[ ] → 원(413,480,576 ) 및 지연손해금 원 지급기준일 (125,754,736 )[ 26. 1. 30.]

     ◦ 활림건설 관리소홀 행위는 인정되나 단기 소멸시효[ ] , ㈜ 년(3 ) 완성으로 배상책임 제외 심 결과(1 )

   패소원인- : 도로 구조적 결함 맨홀 단차 및 관리 소홀 책임 일부 인정( ) 

ㅇ 예비비 지출 사유 

   - 소송판결금 및 소송비용 확정금액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에 따른 변제액 

증가를 최소화하고자 신속히 예비비를 활용하여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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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예비비 사용 세부명세서 

 

ㅇ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 

내 용 기 간 지연일수 금액 원( ) 비 고

계 539,235,310 원단위 이하 절사( )

소송 판결금 - - 413,480,576 판결금

지연
손해금

연 5% 2021.04.04.~ 
2025.03.07. 1,433 81,166,803 소제기일 심 판결 선고일까지~ 1

기각은 심부터 적용( 1 12% )

연 12% 2025.03.08.~ 
2026.1.30. 328 44,587,933 지급 기준2026.01.30. 

예 산 과 목
지출

결정액
지출액

지출
잔액

처리일자

정책 단위 세부 통계목
지출

결정일자
지출
일자

도시기반
시설확충

도로
개설사업

소송관련 
토지매입 
및 배상 등

305-01
배상금등

539,236 539,236 - ’26.1.27. ’26.1.30.

단위 천원( : )


